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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
-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과 -

       

1. 2004. 11. 30. 제2004-335

호(취득세 등 부과처분 각하) 

소유권 이 등기후 사해행  취소로 인하여 

소유권 이 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 등

록세 환부 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법한 

기한내에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

여부

【결정요지】

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한 소유

권 이 등기를 한 후 국가의 사해행  

취소로 인하여 소유권 이 등기가 말소

되었다 하더라도, 이러한 말소를 원인으

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하여 수정신

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

근거가 없다 하겠으며, 이러한 법률상의 

근거가 없이 환부신청을 하 다가 처분

청이 환부 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

신을 하 다 하여 이를 이의신청의 상

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

다고 단

1. 원처분의 요지

청구인은 2001. 1. 17. ○○ 역시 ○구 

○○동 ○-○번지외 2필지 토지 359.2㎡  

349㎡와 그 지상 건축물 1,192.33㎡(이하 

“이 사건 부동산”이라 한다)에 하여 소유

권 이 등기를 하면서 그 시가표 액

(590,601,182원)을 과세표 으로 하여 취득

세 11,812,020원, 농어 특별세 1,181,200원, 

등록세 17,718,030원, 지방교육세 3,543,600

원, 합계 34,254,850원(가산세 포함)을 신고 

납부하 으나, 그 후 2002.10.9. 국세청에서 

사해행 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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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소유권 이 등

기가 말소되었고, 2004. 7. 22. 이러한 소유

권 이 등기가 말소된 것을 이유로 청구인

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  

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자, 같은 날 처분청은 

환부 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

으며,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

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○○ 역시장은 

청구인의 환부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의신청

의 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

로 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

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하 다.

2. 청구의 취지  이유

청구인은  이 사건 부동산에 하여 국세

청에서 사해행 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

권 이 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

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

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은 그 원인

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, 행정기

에서 세무조사 등과 련된 서류를 5년 이

상 보 하도록 되어있고, 청구인이 이의신청 

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 으므로 신고납

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, 국가에 의하여 

강제 으로 소유권 이 등기가 말소되었으

므로, 원인 없이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부

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

3.  우리부의 단

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권 이

등기 후 사해행  취소로 인하여 소유권 이

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 등록세 환

부 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법한 기한

내에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

부에 있다 하겠다.

먼  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, 지방세

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

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

일 이내에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

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(…생략…)에 있

어서는 도지사에게, 시․군세(…생략…)에 

있어서는 시장․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

야 한다고 하고 있고, 같은 법 제74조제1항

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

청에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

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하여는 행정자치

부장 에게, 시장․군수의 결정에 하여는 

도지사 는 행정자치부장 에게 각각 심사

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

 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, 

2001. 1. 15. 매매 계약한 이 사건 부동산에 

하여 2001. 1. 17. 소유권 이 등기를 하

고, 2001. 7. 4. ○○○세무서에서 이 사건 

부동산에 하여 사해행  취소로 인한 소

유권이 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 권

리로 하여 처분 지 가처분등기를 하 으며, 

2001. 7월경 사해행  취소 등 청구의 소를 

제기하 고, 2002. 10. 9. 사해행  취소로 

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 등기가 

말소되었으며, 2004. 7. 22. 청구인의 환부요

청에 하여 처분청은 환부 상이 아니라고 

회신한 사실이 제출된 계 증빙자료를 통

해 알 수 있다.

이에 하여 청구인은 국가에 의하여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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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으로 소유권 이 등기가 말소되었으므

로, 원인없이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

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하여 

보면,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한 소

유권 이 등기를 한 후 국가의 사해행  취

소로 인하여 소유권 이 등기가 말소되었다 

하더라도, 이러한 말소를 원인으로 처분청에 

취득세 등에 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

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하겠으며, 

이러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환부신청을 

하 다가 처분청이 환부 상에 해당되지 않

는다는 회신을 하 다 하여 이를 이의신청

의 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

는 없다 하겠으므로, 청구인이 당  신고 

납부한 취득세 등에 하여 불복청구를 하

고자 하 다면 그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

이내에 하 어야 할 것으로서, 청구인이 신

고납부일인 2001. 1. 17로부터 3년 7개월이 

경과한 2004. 8.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

하결정을 받았으므로, 이 사건 심사청구는 

법한 심 차를 거치지 아니하 기 때문

에 본안 심의 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

겠다.

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

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

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. 2004. 11. 30. 제2004-351호

   (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)

창업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

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법한지 

여부

【결정요지】

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이 조세특례제

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

해서는 개인사업체의 법인 환이 아니어

야 하며, 개인사업체와 설립된 법인의 소

재지, 법인설립시 , 사업개시일을 후한 

매출규모의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

단하여야 할 것임.

1. 원처분의 요지

처분청은 ○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

산81-1번지외 6필지에서 2003. 9. 1부터 □

□□□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

2004. 2. 25 동일주소지에서 (주)△△△△라

는 법인을 설립하고 2004. 7. 26 공장용건축

물(연면  6,689㎡, 이하 “이 사건 건축물”

이라 한다)을 취득하고 나서, 법인장부가액 

1,315,447,272원을 과세표 으로 하여 취득

세 26,308,940원 농어 특별세 2,630,890원, 

합계 28,939,830원을 2004. 8. 6에, 등록세 

10,523,570원 지방교육세 2,104,710원 합계 

12,628,280원은 2004. 8. 5 납부하자 이를 

수납하여 징수하 다.

2.  청구의 취지  이유

청구인은 ○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

산81-1번지외 6필지에서 포장용 라스틱성

형용기를 제조업으로하는 □□□□는 개인

사업자 등록을 2003. 9. 1에 하고, 동일소재

지에서 동일업종을 목 으로 하는 (주)△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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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△라는 법인을 2004. 2. 25 설립하여 이 

사건 건축물을 2004. 7. 26 취득하 으나, 

청구인은 개인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

한 사실이 없는데도, 처분청에서 단순히 

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환하 다는 

이유만으로 (주)△△△△를 창업 소기업으

로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

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

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.

3.  우리부의 단

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 소기업

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

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법한지 여부에 

있다 하겠다.

먼  계법령을 보면, 조세특례제한법 제

119조제3항제1호 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

소기업  창업벤처 소기업이 당해 사업

을 하기 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

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한 취득세  

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

항에서 취득일 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

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

업에 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는 다

른 목 으로 사용하거나 처분(임 를 포함

한다)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

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, 동법 제6조에서 

창업의 범 에 해 동조제4항제2호에서 거

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환하여 

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

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, 소기업창업

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창업의 범

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

소기업자가 법인으로 환하거나 법인이 

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

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

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

있다.

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, 청구인은 

○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산○○-○

번지외 6필지에서 2003. 9. 1부터 □□□□

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, 2004.2.25 동

일주소지에서 (주)△△△△라는 법인을 설

립하고 2004. 7. 26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

하고 나서,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 으로 하

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 음이 제

출된 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.

이에 하여 청구인은 ○○○도 ○○군 

○○면 ○○리 산○○-○번지외 6필지에서 

포장용 라스틱성형용기를 제조업으로하는 

□□□□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2003. 9. 1

에 하고, 동일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목 으

로 하는 (주)△△△△라는 법인을 2004. 2. 

25 설립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2004. 7. 26 

취득하 으나 개인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

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, 처분청에서 단

순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환하

다는 이유만으로 (주)△△△△를 창업 소

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건축물의 

취득에 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

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에 하

여 살펴보면,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이 조세

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

해서는 개인사업체의 법인 환이 아니어

야 하며, 개인사업체와 설립된 법인의 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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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, 법인설립시 , 사업개시일을 후한 매

출규모의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하여

야 할 것(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-194

호, 2004. 7. 26)인 바, 이 사건의 경우 청구

인이 ○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산○

○-○번지외 6필지에서 □□□□라는 개인

사업체를 2003. 9. 1 사업자등록을 한 후, 

2003. 9. 1부터 2004. 6. 30까지 사업을 

하지 않았음이 제출된 부가가치세 과세표

확인서에서 알 수 있고, 비록 2004. 2. 25 

(주)△△△△라는 법인을 □□□□와 동일

장소에 설립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□□□

□ 사업주인 ○○○의 명의로 2004. 4. 16 

건축허가를 얻고 착공신고필증을 ○○군수

로부터 받았으나, 2004. 5. 13 건축 계자변

경신고필증을 ○○○에서 (주)△△△△로 

변경하 음을 종합하여 볼 때, 청구인은 개

인사업체(□□□□)를 하다가 법인으로 

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독립된 법인을 

설립하여 사업을 하 다고 하겠으므로, 

처분청에서 실질과세원칙을 넘어서서 이 사

건 건축물과 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

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. 

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

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

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3. 2004. 11. 30. 제2004-363호

   (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)

형할인  내의 문화센터, 음식 , 미용실, 

카센터, 수선실 등이 유통산업발 법에 의한 유

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

등을 과세한 처분이 법한 지 여부

【결정요지】

산업자원부장 은 유통산업발 법 제8

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한 할인

․ 문  등 규모 포에는 개별법령

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, 문화  집회시

설, 의료시설, 운동시설 등의 설치가 가

능하며, 이 경우 할인 ․ 문  등은 이

러한 시설이 포함된 의미의 규모 포

이므로, 할인 에 설치된 음식  등 임

부분을 포함한 건물 체가 유통산업발

법에 의한 할인 으로 등록된 경우 유통

산업발 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해

석하고 있고, 직 인 용역의 제공장소

인 매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

매 진 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할인

 일부를 임 하여 운 하고 있는 음식

, 미용실, 카센터, 수선실 등이 설치된 

쟁  부동산도 할인  업활동에 공여

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직 인 할인

 매장면 과 함께 하나의 유통산업을 

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유통

산업을 등록세 과세 상에서 제외한 

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단 

1. 원처분의 요지

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. 4. 6 ○○ 역시 

○구 ○○동 118번지 토지 16,193.5㎡를 취

득한 후, 2002. 7. 15 동 지상에 건축물 

42,794.3㎡(토지를 포함하여 “이 사건 부동

산”이라 한다)를 신축 취득한 다음 각각 그 

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을 용하여 산출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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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

수결정하 으나, 이 사건 부동산  할인  

매장으로 직 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

한 음식 , 미용실, 카센터, 수선실 등의 용

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 (건축물 4,416.51㎡ 

 부속토지 1,671.22㎡, 이하 “쟁  부동

산”이라 한다)은 등록세 과세 상에서 제

외되는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

되지 아니하므로 쟁  부동산에 한 부동

산등기를 도시내 지 설치에 따른 부동산

등기로 보아 쟁  부동산의 취득가액

(3,748,948,010원)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

의 과세율을 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

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

71,979,790원, 지방교육세 13,196,290원, 합

계 85,176,080원(가산세 포함)을 2004.8.10. 

부과 고지하 다.

2.  청구의 취지  이유

청구인은 유통산업발 법에 의한 형할

인 을 하는 유통법인으로서, 이 사건 

부동산을 농산물․축산물․수산물  공산

품의 매시설로 사용하면서 이용객의 편의

와 업 진을 한 부 시설로 일부 매장

을 문화센터, 음식 , 미용실, 카센터 등으로 

임 운 하고 있는 바, 음식 의 경우 농․

축산물의 가공  조리된 음식물을 매하

고 있고, 카센터의 경우도 공산품의 소매 

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에 

해당된다 하겠고,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

제1항제8호 후단에서 “임 하는 부분도 당

해 업종에 직 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”고 

규정하고 있으므로 임 사업으로 운 되고 

있는 문화센터  미용실도 유통산업으로 

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

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.

3.  우리부의 단

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형할인  

내의 문화센터, 음식 , 미용실, 카센터, 수

선실 등이 유통산업발 법에 의한 유통산업

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

을 과세한 처분이 법한 지 여부에 있다 

하겠다.

먼  계법령의 규정을 보면, 지방세법 

제138조제1항  제3호에서 도시 내에서

의 법인의 설립과 지  는 분사무소의 설

치  도시내로의 법인의 본 ․주사무

소․지  는 분사무소의 입에 따른 부

동산등기와 그 설립․설치․ 입 이후의 부

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

그 세율을 제131조  제137조에 규정한 당

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, 수도권정

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

과 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

정되는 업종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업종

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

고 있고,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

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“ 통령령이 정

하는 업종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

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, 그 제8호에서 

유통산업발 법에 의한 유통산업, 농수산물

유통 가격안정에 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

도매시장․농수산물공 장․농수산물종합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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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센터․유통자회사  축산법에 의한 가축

시장. 이 경우 유통산업발 법 등 계법령

에 의하여 임 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부 

는 일부를 임 하는 경우에는 임 하는 

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  사용하는 것으로 

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유통산업발 법 제

2조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 

 제3조에서 유통산업을 농산물․임산물․

축산물․수산물(가공  조리물을 포함한다) 

 공산품의 도매․소매  이를 하기 

한 보 ․배송․포장과 이와 련된 정

보․용역의 제공 등을 목 으로 하는 산업

으로 규정하면서, 매장면 에 따라 규모

포를 각각 할인 , 문 , 백화 , 쇼핑센

터, 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.

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, 청구인은 

2001. 4. 7 이 사건 부동산  토지에 하

여 소유권이 등기를 하 고, 2002. 7. 8 

규모 포( 형 ) 개설 등록을 하면서 상호

는 ○○○○ ○○ , 업장 면 은 

23,357.94㎡, 매장면 은 13,805.31㎡으로 등

재한 다음 2002. 9. 7 이 사건 부동산  건

축물에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

실과 이 사건 건축물  지하 1층은 주차장 

 사무실 등으로,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

매시설로, 지상 3층은 음식 , 시계 , 문

화센터, 미용실 등으로, 지상 4층은 사무실, 

옥외주차장, 카센터 등으로 각각 사용하면

서, 지상 3층과 지상 4층의 음식 , 시계 , 

문화센터, 미용실  카센터 등은 임 운

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계 증빙자료에 

의하여 알 수 있다.

이에 하여 청구인은 형할인  내에서 

이용객의 편의와 업 진을 하여 임 운

하고 있는 문화센터, 음식 , 미용실, 카센

터 등도 유통산업발 법상 유통산업에 해당

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과

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. 이

에 하여 보면,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

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도

시내의 법인설립  지  는 분사무소의 

설치와 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하

여는 등록세를 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

으나,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

유통산업발 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등록세 

과세 외 상으로 규정하고 있고, 유통산

업발 법 제2조제1호에서 “유통산업”이라 

함은 농산물․임산물․축산물․수산물(가공 

 조리물 포함)  공산품의 도매․소매 

 이를 하기 한 보 ․배송․포장과 

이와 련된 정보․용역의 제공 등을 목

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

며, 산업자원부장 은 유통산업발 법 제8조

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한 할인 ․ 문

 등 규모 포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

근린생활시설, 문화  집회시설, 의료시설, 

운동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며, 이 경우 

할인 ․ 문  등은 이러한 시설이 포함된 

의미의 규모 포이므로, 할인 에 설치된 

음식  등 임 부분을 포함한 건물 체가 

유통산업발 법에 의한 할인 으로 등록된 

경우 유통산업발 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된

다고 해석(유통물류과-289, 2004. 4. 27)하

고 있고, 직 인 용역의 제공장소인 매장

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 진 

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할인  일부를 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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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운 하고 있는 음식 , 미용실, 카센

터, 수선실 등이 설치된 쟁  부동산도 할

인  업활동에 공여되고 있는 부동산으로

서 직 인 할인  매장면 과 함께 하나

의 유통산업을 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

는 것이 유통산업을 등록세 과세 상에

서 제외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하

겠는 바, 청구인의 경우 2002. 7. 8 ○○

역시장에게 유통산업발 법 제8조  같은

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

규모 포 개설등록(2002-2호, ○○○○ ○

○ )을 필하고 쟁  부동산을 음식 , 미용

실, 카센터, 수선실 등의 용도로 임 운 하

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등에

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, 쟁  부동산은 유

통산업발 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어 

등록세 과세 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으

므로,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과

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, 지방세법

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후단에서 “ 계

법령에 의하여 임 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

부 는 일부를 임 하는 경우에는 임 하

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  사용하는 것으

로 본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 운 되고 

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하겠다.

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

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

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4. 2004. 12. 29. 제2004-376호

   (취득세 등 부과처분 기각)

상속재산의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

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하여 취득세를 부

과고지한 처분이 법한지 여부

【결정요지】

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에

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이 사건 상속재산

의 가액보다 많다는 사정으로 그 납세의

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며, 

한 지방세법 제110조의 형식 인 소유

권의 취득 등에 한 비과세에는 “한정

승인을 받은 상속취득”을 규정하고 있지 

않으므로, 한정승인의 취지에 비추어 상

속한정승인을 인정한 상속재산은 취득세 

과세 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

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

단

1. 원처분의 요지

처분청은 2003. 9. 22 청구인의 아버지인 

망 ○○○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

라 부친 소유의 ○○ 역시 ○○○구 ○○

동 ○○○-○번지 ○○○ ○○○호 등 41개

호( 지 281.80㎡, 건물 2,756.39㎡, 이하 

“이 사건 부동산”이라한다.)를 청구인이 상

속받고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

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하여, 이 

사건 부동산의 시가표 액 1,908,226,623원

을 과세표 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

항  제121조제1항의 세율을 용하여 산

출한 취득세 47,114,110원, 농어 특별세 

4,198,090원, 합계 51,312,200원(가산세 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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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)을 2004. 7. 15 부과고지하 다.

2.  청구의 취지  이유

청구인은 2003. 12. 19 ○○지방법원(사건

번호 ○○○○느단○○○○호)으로부터 한

정승인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기

로 하 고,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

1,454,063,622원보다 소극재산(채무 한화 

3,662,401,810원, 미화 3,000,000달러)이 훨씬 

많으며, 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하여 

한정승인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

지방세법 제110조의 형식 인 소유권의 취

득에 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

있다.

3.  우리부의 단

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재산의 

한정승인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취득한 이 

사건 부동산에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

처분이 법한지 여부가 쟁 이라 하겠다.

먼  계법령을 보면, 지방세법 제104조

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, 교환, 상속, 

증여, 기부, 법인에 한 물출자, 건축, 개

수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

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

시취득, 승계취득 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

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제

110조제3호에서 형식 인 소유권의 취득 등

에 한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상속으로 인

한 취득  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

 그 부속토지의 취득과 제261조제1항의 

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상

이 되는 농지취득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

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법시행

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

는 그 계약일(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

는 상속개시일)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

정하고 있다.

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, 청구인은 

2003. 9. 22 부친인 청구외 망 ○○○의 사

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한 상속이 개시

되었으며, 2003. 12. 26 서울지방법원으로부

터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음은 제출된 계서

류에서 알 수 있다.

이에 하여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의 취

지가 극재산의 범  내에서 소극재산을 

상속하는 것이므로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

상회하여 실제로 상속하는 재산이 없을 경

우 지방세법상 재산의 취득이 발생하지 아

니하며, 한 한정상속승인으로 인한 상속재

산은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형식

인 소유권의 취득에 의한 비과세 상이 

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, 청구인

이 이 사건 부동산에 하여 상속포기 신고

기한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

있다가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수

리된 이상,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에 

의한 취득행 가 발생한 것이고, 이미 취득

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에는 피상속인의 

채무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많다

는 사정으로 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

아니라고 하겠으며, 한 지방세법 제110조

의 형식 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한 비과

세에는 “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취득”을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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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있지 않으므로, 한정승인의 취지에 비

추어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한 상속재산은 취

득세 과세 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

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처분

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하여 

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

하겠다.

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

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

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5. 2004. 12. 29. 제2004-389호

(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경정)

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 상인 보세창고용 

토지의 최  사용 면 산정 시 화물장치변경계

약서 상의 야 면 과 수출용 자동차의 최  

야 (장치)면 의 용에 한 쟁

【결정요지】

종합토지세는 계약내용이나 공부상 

황과 사실상의 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

실상의 황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인데

도, 처분청은 사실상의 황을 악하지 

못한다는 사정으로 단순히 보 료 산정

을 해 사후에 작성된 화물장치변경계

약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를 하 으

나, 화물장치변경계약서상에 나타난 평균

재고 수  사용면 은 사실상의 황

과는 부합하지 않으며, 물품의 보 면

에 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

항제5호에서 최 면 을 기 으로 삼고 

있음을 감안하면, 이와 같은  등을 감

안치 않은 처분청의 과세표  산정은 잘

못이라고 단 

1. 원처분의 요지

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(주)○○○○

○와 2001. 3. 31 청구인 소유의 ○○시 ○

구 ○○동 ○○○번지(이하 “이 사건 토지”

라 한다) 일원의 제3보세장치장에 수출용자

동차 3,637 를 장치하기로 하는 화물장치

변경계약을 체결함에 따라, 계약서상의 계약

면 과 보 료 산출내역 등을 기 으로 종

합토지세 등을 산출하여 부족 징수된 2003

년도 종합토지세 142,669,250원, 지방교육세 

28,533,850원, 농어 특별세 21,391,560원, 

합계 192,594,660원을 2004. 8. 16 부과고지

하 다.

2.  청구의 취지  이유

청구인은 이 사건 제3보세장치장용 토지

의 이용과 련하여 (주)○○○○○와 수출

용 자동차 1 당 필요보 (장치)면 을 8평

으로 의하여 보 기간(2001. 3. 1～3. 31) 

의 평균 야  자동차 수인 3,637 를 

기 으로 보 료  화물장치계약을 체결하

으나, 종합토지세가 황과세인 을 비추

어 볼 때, 별도합산과세 면 을 산정하기 

한 특허보세구역의 보 ․ 리에 사용된 

최 면 은 계약서상의 평균 야  자동차 

수를 기 으로 할 것이 아니라, 당해 사

업연도  직  2개 사업년도  보 면

이 최 인 시 의 최  야 면 을 기 으

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, 청구인의 경우 

2001. 3. 16에 장치 수가 7,795 로서 1

당 8평으로 용하여 산정한 최 면 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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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,360평이므로 2004. 8. 16에 부과고지된 

2003년도분 종합토지세는 취소되어야 한다

고 주장하고 있다.

3.  우리부의 단

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

별도합산과세 상인 보세창고용 토지의 최

 사용 면 산정 시 화물장치변경계약서 

상의 야 (장치)면 과 수출용 자동차의 최

 야 (장치)면 의 용에 한 쟁 이라 

하겠다.

먼  계법령을 보면, 지방세법 제234조

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 액은 과세

기 일 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

국의 모든 토지  별도합산 는 분리과

세의 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

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

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액으로 한다고 규

정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 본

문  제5호에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

항 본문의 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

속토지로서 세법에 의하여 세 장의 특허

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 보세창고용 토지

로서 당해 사업연도  직  2개 사업연도 

 물품 등의 보 에 사용된 최 면 의 

1.2배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, 주차

장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같은법시행규칙 제

3조1항에서는 주차장의 최소한의 주차단

구획을 규정하고 있다.

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, 이 사건 

토지  제3보세장치장은 세법에 의하여 

세 장의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창고에 해당

하며, 청구인은 1999. 8. 31. (주)○○자동차

와 화물장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1

당 필요 장치면 을 8평으로 하여 이 사건 

토지를 사용할 것을 약정하 고, 2001. 3월 

화물장치변경계약서 상에서는 1개월간 평균 

장치 자동차 수에 1 당 8평을 용하여 

산정된 면  29,500평을 기 으로 제3보세

장치장  D, I, J, K, L, M블럭을 장치구

역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있음은 제출

된 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. 

이에 하여 청구인은 화물장치변경계약

서 상의 면 은 월평균 장치면 으로 장치

료 산정을 하여 임의 으로 정한 구역에 

지나지 아니하고, 별도합산과세 상 면 을 

산정하기 해선 최 사용면 을 용해야 

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, 이에 하여 살펴

보면,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(주)○

○○○○가 2001. 3. 31체결한 화물장치변경

계약서상에서 이 사건 제3보세장치장  D, 

I, J, K, L, M 블록을 장치구역(이하 ‘이 사

건 장치구역’이라 함)으로 하고 있으며, 이

에 따른 보 료 산출근거 자료에서  장치

구역의 면 이 29,100평에 해당되는 것을 

확인하고 이를 최 사용면 으로 보아 종합

토지세 과세표 을 확정하고 있으나, 매 월

말 작성되는 화물장치변경계약서는 사실상 

장치 황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균 

장치 수에 자동차 1 당 사용면 (8평)을 

용하여 평균사용면 을 산출하고 이와 비

슷한 면 에 해당하는 블록을 편의상 지정

하여 사후에 체결한 것으로서, 한 달 간의 

보 료를 산정하기 하여 그 달 말에 작성

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, 청구인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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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한 재고 비 면 황자료에는 매일 입

출고되는 차량 수와 재고 수를 악할 수 

있는데, 2001. 3월 한 달의 평균재고 수는 

화물장치변경계약서 상에 나타난 로 

3,637 ｛112,871(총 재고 수)/31일×8평

=29,128평(1일 평균 사용면 ), 이 사건 장

치구역의 면 =29,100평, 29,100평/8평

=3,637 ｝이지만, 최  재고 수는 2001. 3. 

16에 7,795 임을 알 수 있고, 종합토지세는 

계약내용이나 공부상 황과 사실상의 황

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황에 의하여 

부과되는 것인데도, 처분청은 사실상의 황

을 악하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단순히 보

료 산정을 해 사후에 작성된 화물장치

변경계약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를 하

으나, 화물장치변경계약서상에 나타난 평균

재고 수 3,637   사용면 (이 사건 장

치구역의 면 ) 29,100평은 사실상의 황과

는 부합하지 않으며, 물품의 보 면 에 

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5호

에서 최 면 을 기 으로 삼고 있음을 감

안하면, 이와 같은  등을 감안치 않은 처

분청의 과세표  산정은 잘못이라 할 것이

고, 최 면 을 산출하는 기 에 있어서는 

당해 사업연도  직  2개 사업연도  최

 자동차 장치 수인 2001. 3. 16의 7,795

에 자동차 1 당 장치(보 )면 을 용

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. 

한편, 자동차 1 당 장치면 에 하여는 

명시 으로 정하여진 법령이나 기 이 없고, 

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는 주차장의 주차구획

을 정하면서 최소기 만을 정하고 있으나, 

수출차량을 보 (장치)하는 보세장치장은 

수출차량의 특성상 국가별 차종별 구분보

(장치)의 필요성이 있으며, 경비 소, 운송

작업공간, 작업장비 기공간 등을 감안할 

때, 일반주차장의 주차면  기 과는 다른 

기 이 필요하다고 단되는바, 청구인이 청

구외 (주)○○○○○와 체결한 화물장치계

약에서 임치기간을 1999. 8월에서 2001. 3월

까지로 하고 자동차 1 당 사용면 을 8평

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 을 뿐만 아니라, 

청구외 (주)○○○○○와 체결한 계약에서

도 임치기간을 1998. 10월에서 1999. 6월까

지로 하고 자동차 1 당 사용면 을 8평으

로 한  등을 고려해 볼 때, 보세장치장의 

경우 자동차 보 (장치)면 을 8평이라고 

보는 것은 동 업계의 습화된 임치기 면

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, 처

분청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서 2001. 3. 31 

체결된 화물장치변경계약서 상에 시된 장

치구역(D, I, J, K, L, M 블록)의 면 을 기

으로 과세표  산정시 자동차 1 당 사용

면 을 8평으로 하는 것은 에서 말한 업

계의 습과 다르지가 아니하다고 할 수 있

으므로, 자동차 1 당 장치면 은 8편으로 

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

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별도합산 과

세표  면 을 222,166.6㎡(7,795 ×8평

=62,360평, 62,360평×3.3=205,788㎡, 205,788 

×1.2배=246,945.6, 여기서 특허보세구역 

용을 받는 면 은 제3보세장치장 체면  

222,166.6㎡임)로 하고, 나머지 보세장치장 

이외의 면 (214,876.0㎡)은 종합합산 과세

표 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

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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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

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

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6. 2004. 12. 29. 제2004-392호

   (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)

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양 으로 사

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  사용하고 있는 것

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

【결정요지】

“직  사용”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

는 비 리사업자의 종교의식, 종교교육, 

선교활동 등에 직  사용되고 있는 지 

여부를 구체 이고 객 으로 단하여

야 할 것으로서,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

수양  취득 목 이 청구인 소속 신도들

에게 일상을 벗어난 배, 기도, 교육, 훈

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, 이러한 종교활

동을 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리 

선교하고자 하는 종교 인 동기에 있고, 

그 사용도 배, 기도, 교육, 훈련, 신도

간 친목도모, 사활동 등의 용도에 사용

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수양

의 리 운 을 하여 자체 산을 편

성하여 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

있는 이상, 이 사건 수양 은 종교목 에 

직 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단

1. 원처분의 요지

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. 8. 2 청구인 소

유의 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-

○○번지상에 수양 용 건축물 468.36㎡(이

하 “이 사건 수양 ”이라 함)를 신축 취득

한데 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 같

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

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

등을 비과세하 으나, 2004. 3. 31 처분청 

세무담당공무원(지방세무서기 ○○○)의 

장확인 결과 상시 종교활동에 공여되는 일

반교회 건물과는 달리 교인들의 인 심

신수양 등을 한 장소로 필요시 사용하고 

있으므로, 이 사건 수양 을 취득일부터 3

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  사용하지 아니한 

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(72,127,440원)을 

과세표 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 같

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용하여 산

출한 취득세 1,731,040원, 농어 특별세 

158,670원, 등록세 692,410원, 지방교육세 

126,940원, 합계 2,709,060원(가산세 포함)을 

2004. 7. 10 부과고지 하 다.

2.  청구의 취지  이유

청구인은 교회 특성에 따라 매일 배를 

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만 배를 보는 경

우도 있으므로, 사용 빈도수를 기 으로 종

교시설물인지 여부를 단하는 것은 부당하

다 하겠는 바, 이 사건 수양 은 교회 신도

들의 인 종교활동을 통한 신앙수련을 

하는 곳으로서, 여름과 겨울은 물론 매월 

1～2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, 만일 수양 이 

없다면 다른 교회의 수양 을 임차하여 사

용하여야 하겠으므로 교회에 필요불가결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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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시설이라 하겠고, 수양 을 다른 교회에

서 이용할 때에도 리차원에서 감사헌 을 

받고 있기는 하나 리목 으로 운 하고 

있지 아니하므로,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

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.

3.  우리부의 의견

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

취득한 부동산을 수양 으로 사용하는 경우 

종교용에 직 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

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.

먼  계법령의 규정을 보면, 지방세법 

제107조 본문  제1호, 같은 법 제127조제

1항 본문  제1호,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

2제1항 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

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

한 부동산의 취득․등기에 하여는 취득세

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, 법인세법 

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

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

사유없이 취득물건의 부 는 일부를 그 

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는 그 사용

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  사용하지 

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

경우 그 해당 부분에 하여 취득세와 등록

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, 청구인은 

청구인 소유의 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

리 680-4번지상에 2000. 8. 2 수양 을 신

축한 후 2000년도에 5회, 2001년도에 9회, 

2002년도에 11회, 2003년도에 11회, 2004년

도(10월말 재)에 6회 정도 청구인 소속 

교역자 수련회, 청년부 수련회, 교역자 세미

나 등을 해 사용한 사실과 2003년도에는 

2회(8.4.～8.6, 80명․8.7.～8.9, 50명), 2004

년도에는 3회(7.26.～7.28, 90명․7.29.～7.31, 

50명․8.12.～8.14, 25명)에 걸쳐 다른 교회 

소속의 수양회 장소로 사용된 사실은 제출

된 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.

이에 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수양 을 

매월 1～2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, 만일 수

양 이 없다면 다른 수양 을 임차하여 사

용하여야 하므로 교회에 필요불가결한 종교

시설이라 하겠고, 수양 을 리목 으로 운

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, 이 사건 취득세 

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

있다. 이에 하여 보면, 지방세법 제107조 

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

으로 하는 비 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

하기 한 부동산의 취득․등기에 하여는 

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되, 취득․등

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

용도에 직 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는 

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  사

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

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하여 취득

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

고, 동 규정에서의 “직  사용”의 의미는 종

교활동을 하는 비 리사업자의 종교의식, 종

교교육, 선교활동 등에 직  사용되고 있는 

지 여부를 구체 이고 객 으로 단하여

야 할 것으로서,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수

양  취득 목 이 청구인 소속 신도들에게 

일상을 벗어난 배, 기도, 교육, 훈련 등의 

공간을 제공하고, 이러한 종교활동을 통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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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리 선교하고자 하는 

종교 인 동기에 있고, 그 사용도 월 평균 

1회 정도 배, 기도, 교육, 훈련, 신도간 친

목도모, 사활동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

을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수양 의 리 운

을 하여 연간 7,700,000만원의 자체 

산을 편성하여 리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

인이 제출한 수양 신축 사업계획서와 수양

 사용 황 일지  2004년도 산안 등에

서 확인되고 있고, 더구나 이 사건 수양

이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 제공된 경우가 있

으나 이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3. 

8. 4부터 연 2～3회(2003년도 : 2회․6일․

130명, 2004년도 : 3회․9일․165명) 정도 

제공된  등으로 미루어 볼 때, 이 사건 

수양 은 종교목 에 직  사용되고 있는 

것으로 단된다 하겠으므로, 처분청이 이 

사건 수양 에 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

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.

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

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

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7. 2004. 12. 27. 제2004-398호

   (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)

산업입지 개발에 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

산업단지내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동 토지

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 이상 공

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 으나 동 토지 취득일

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지방세법 제

27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

부과한 것이 법한지의 여부

【결정요지】

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는 2년 

내에 매각하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

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공장용 건축

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 을 뿐만 아니

라 이 사건 토지 취득 에 토지사용승

낙을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

장등록을 필한 다음 2년 이상 공장용 건

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매각한 이

상,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

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

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

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 다

는 사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

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

단

1. 원처분의 요지

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입지 개발에 한

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시화산업단지내에 

치하고 있는 ○○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○

○-○○ ○○공단 ○○○○의 공장용지 

1,999.9㎡(이하 “이 사건 토지”라 한다)를 

취득하기 하여 1999. 12. 4 ○○○○○공

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. 3. 14 토지

사용 승낙을 받아 2000. 8. 22 이 사건 토지

상에 공장용 건축물 1,523㎡를 신축 취득한 

후 2001. 3. 13 공장등록을 필하고 사진재료

약품제조업을 하면서 2002. 2. 9 이 사

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2. 3. 9 지방세법 제

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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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취득세 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 

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인 2003. 8. 

6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 

제27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추징 상

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

(336,481,410원)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

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

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,075,540원 농어 특

별세 740,250원 등록세 12,113,320원 지방교

육세 2,220,760원 합계 23,149,870원(가산세 

포함)을 2004. 7. 8 부과고지 하 다.

2.  청구의 취지  이유

청구인은 ○○도 ○○시 소재 ○○산업단

지내에 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

하기 하여 1999. 12. 4 분양 계약을 체결

하고 2000. 3. 14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

2000. 8. 22 공장용 건축물 1,563㎡를 신축

한 후 2000. 11. 21 ○○세무서장에게 사업

자등록을 필하고 2001. 3. 13 공장등록을 한 

다음 사진재료약품제조업을 하던 인 

2002. 2.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 으나 공

장을 이 하여 업종을 변경하고자 2003. 8. 

6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 으므로 지방세법 

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

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

물의 부속토지를 사용하 을 뿐만 아니라, 

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날로부

터도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매각하 음

에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

매각하 다는 사유로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

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

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

하 다.

3.  우리부의 단

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입지 개

발에 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

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동 토지상에 공

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 이상 공장용 

부속토지로 사용하 으나 동 토지 취득일로

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지방세법 제

27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

을 부과한 것이 법한지의 여부에 한 다

툼이라 하겠으므로,

먼  계법령의 규정을 보면, 지방세법 

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개발에 한법

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 활

성화 공장설립에 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

 산업기술단지지원에 한특례법에 의하여 

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

물․연구시설  시험생산용 건축물(이하 

이 조에서 “공장용 건축물 등”이라 한다)을 

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(공장용 부

동산을 소기업자에게 임 하고자 하는 자

를 포함한다)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하여

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, 다만, 그 

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

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  사용하지 

아니하는 경우 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

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  사용

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

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하여는 면제

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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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있다.

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, 청구인

은 ○○도 ○○시 소재 ○○산업단지내에 

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

하여 1999. 12. 4. △△△공사와 분양계약을 

체결하고 2000. 3. 14.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

2000. 8. 22 공장용 건축물 1,563㎡를 신축

한 후 2001. 3. 13 공장등록을 한 다음 사진

재료약품제조업을 하던 인 2002. 2. 9 

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업종을 변경( 력

주조제조업)을 변경하고자 2003. 8. 6 이 사

건 토지와 동 공장용 건축물을 매각한 사실

은 제출된 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.

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

일인 2002. 2. 9로부터 2년 이내인 2003. 8. 

6 매각하 다는 사유로 기과세면제한 이 사

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 지만, 지방세법 

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개발에 한법

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

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

취득하는 부동산에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

세를 면제하지만,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

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

도에 직 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는 그 

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

용도로 직 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

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

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 동 규정은 기업

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산업단지

내 공장용 건축물을 신․증축하고 공장을 

하는 경우에 취득세  등록세를 면제

한다는 것이고, 다만 부동산 투기 등을 방

지하기 하여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

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  사용하지 아니

한 경우와 부동산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

공장용지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

는 경우에는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

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

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하

여 1999. 12. 1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. 

3. 14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00. 8. 22 공

장용 건축물 1,563㎡를 신축한 후 2001. 3. 

13 공장등록을 필한 다음 사진재료약품제조

업을 계속한 사실이 안산세무서장이 발행한 

납세사실증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

로 미루어보면,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

일(2002. 2. 9)로부터는 2년 내에 매각(2003. 

8. 6)하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

일로부터 3년 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

지로 사용(공장등록일 2001. 3. 13)하 을 

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취득 에 토지

사용승낙(2000. 3. 14)을 받고 공장용 건축

물 1,563㎡를 신축(2000. 8. 22)하여 공장등

록(2001. 3. 13)을 필한 다음 2년 이상 공장

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2003. 8. 

6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단

서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

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

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 다

는 사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

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.

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

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

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